
주  제행사 및 고사업 수  배 비 (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련)

1. 주  제행사

  가. 2015경 문경 계 체 회

  나. 2018 평창 동계 림픽 회 및 애 동계 림픽 회

  다. 2018창원 계사격 수 회

  라. 2019 주 계수 수 회

2. 고사업 수  배  비  및 방법

  가. 2015년 10월 터 같  해 12월 지는 다  에 라 각 조직 원회에 

별로 배 한다.

    1) 2018 평창 동계 림픽 회 및 애 동계 림픽 회: 고사업 수

 100  48  문화체  정하는 바에 라 배

    2) 2015경 문경 계 체 회: 고사업 수  100  4를 배

  나. 2016년 1월 터 2018년 12월 지는 2018 평창 동계 림픽 회 및 애 동

계 림픽 회, 2018창원 계사격 수 회, 2019 주 계수 수 회  각 

조직 원회에 고사업 수  100  50  문화체  정하

는 바에 라 별로 배 한다.

  다. 주  제행사가 가 는 경우 그 제행사  고사업 수  배 비

과 나 에  규정한 고사업 수  배 비  다  에 라 조정

한다.

    1) 문화체   제행사가 가 는 경우: 나 에 른 문화체

 배 비 에  문화체  정하는 바에 라 조정하여 배

    2) 그 밖  앙행정   제행사가 가 는 경우: 계 앙행정

과  협 를 통해 해당 제행사에 배 하 로 결정한 배  비  나 에 

른 문화체  배 비 과 그  배 비 에 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

배

  라. 가 터 다 지  규정에 라 배 하고 남는 액  조  고물등

 치한 시ㆍ ㆍ , 고물등  정비사업  하는 시ㆍ ㆍ  한 고

터  조  고사업  비롯한 각종 사업  운 ㆍ 리에 드는 비

 지원하  하여 행정 치  정하는 바에 라 배 한다.

  마. 가 터 다 지  규정에 른 지원 간  해당 제행사가 끝나는 달  

하는 지로 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15.12.31.>


